
인천 역시 지방공무원 원 례 일부개 례안 

심사보고

2010. 2. 3(수 )

기획행정 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1. 14.

나. 제 안 자 : 인천 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0. 1. 14.

라. 상정일자 : 2010. 2. 1.(제18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 원회)

○ 제안설명 : 기획 리실장 정병일

○ 검토보고 : 기획행정 문 원 박형섭

○ 질의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 학교와 인천 문 학의 인천 학교 통합, 증하는 사회복지

수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하여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

가정복지국으로 확 개편하고,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개발방식 변경에

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축소 개편하면서 감축․

증원되는 정원에 한 기능 재배치

○ 서부여성회 신설 등에 따른 정원 배치

○ 행정안 부 수습사무 한시정원 국제자문 사 배치 등



나. 주요내용

○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한 사항(안 제2조)

- 정원총수 : 6,203명

- 집행기 의 정원 : 3,398명

- 소방안 본부․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2,200명

- 지방공립 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509명

- 의회사무처의 정원 : 96명

○ 직 별 정원에 한 한 사항(안 별표 3)

○ 한시정원에 한 사항(안 별표 4)

다. 정원 조정 내역

○ 기구폐지 등에 따른 정원 감축 내역 : 7개부서 72명

- 종류․직 별

․일반직 54명(3 1, 4 2, 5 7, 6 이하 44)

․기능직 18명

- 기능별

․수습사무 한시정원 기한만료(‘10. 3. 31) 2명

․도시재생국 폐지 1국 1과 15명

․인천 학교와 인천 문 학 통합 48명

․기능 재조정 3개부서 7명

○ 기구신설 기능 재배치 등에 따른 증원 내역 : 28개부서 74명

- 종류․직 별

․일반직 56명(3 1, 4 3, 5 15, 6 이하 37)

․기능직 18명

- 기능별

․가정복지국 신설 1국 6명

․특별사법경찰과 신설 9명



․장애인복지과 신설 6명

․서부여성회 신설 14명

․보훈지원, 검단신도시 개발,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보강 10명

․행정안 부 수습사무 3명, 국제 계자문 사 1명

․기타 행정수요 필요부서에 기능 재배치 16개부서 25명

3. 문 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동 조례안은

- 2010년도 총액인건비 범 내에서 정원총수를 6,201명에서 6,203명으로

2명을 증원하고

- 도시재생국 폐지 인천 와 인천 문 통합 등에 따른 정원을 감축

하여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 부서에

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주요 정원조정 내역은

- 기구폐지 등에 따른 정원 감축은 72명으로

․행정안 부 수습사무 한시정원 기한만료 2명

․도시재생국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 15명

․인천 와 인천 문 통합에 따른 정원 감축 48명

․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 등 기능 재조정에 따른 7명을 감축하고

자 하는 사항으로서

- 인천 와 인천 문 통합에 따라 직원에 한 정원은 48명 감축되나,

교수 등 교육공무원에 한 정원은 황과 같이 509명으로 증감사항

이 없는바 학교 통합에 따른 교수, 학부(학과) 운 계획에 한 설명이 필

요함.

- 기구신설 기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은 74명으로

․가정복지국 신설에 따른 6명



․특별사법경찰과 신설 9명

․장애인복지과 신설 6명

․서부여성회 신설 14명

․의회사무처 자투표 시스템 구축요원 2명

․행정안 부 수습사무 한시정원 3명

․국제 계 자문 사 1명

․기타 신설 기능보강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33명을 증원하고

자 하는 사항임.

- 정원 2명이 증가하는 사유는 행정안 부 수습사무 1명 국제 계

자문 사 1명으로서,

행안부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당 2010. 3. 31에서 2011. 3. 31로 연장

하는 사유와 증원되는 국제 계자문 사의 역할 기능에 한 설

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김소림 의원

-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은 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직

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.

< 답 변 >

○ 정병일 기획 리실장

- 운 과정에서 직 조정이 필요할 시 반 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윤지상, 김소림, 지정구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원

나. 반 : 없음

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 (재석 원 원찬성 : 6명)

7. 기타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 임 : 1. 인천 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비표 1부. 끝.



인천 역시조례 제 호

인천 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

인천 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본문 “6,201명”을 “6,20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

호 “94명”을 “9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3]

정원 리 기 별․직 별 정원(제4조제1항 련)

기 별

직 별
총계

본청 소속기
의 회
사무처소계 본청 직속기 경제자유

구역청 사업소

총 계 6,203 6,107 96

정무직 소계 1 1

일반직 소계 2,487 2,423 64

1 1 1 1

2 1 1 1

2 ․3 1 1

3 19 19 10 2 4 3

3 ․4 1 1 1

4 109 107 58 6 16 27 2

5 이하 2,355 2,294 61

별정직 소계 46 40 6

1 상당 1 1 1

4 상당 9 3 1 2 6

5 상당이하 36 36

연구직 소계 136 136

연구 20 20 16 4

연구사 116 116

지도직 소계 23 23

지도 2 2 2

지도사 21 21

소방공무원 소계 2,200 2,200

소방정 12 12 4 8

소방령 이하 2,188 2,188

교육공무원 소계 509 509

총장 1 1 1

교수․부교수․
조교수나 임강사 414 414 414

조교 94 94 94

기능직 소계 801 775 26



[별표 4]

한 시 정 원(제4조제2항 련)

구 분 직 종 직 정원 존속기한 비 고

총 계

계 49

일반직

3 1

4 4

5 이하 43

기능직 1

본 청
일반직

5 이하 4 2011.3.31 - 행정안 부 수습사무

3 1

2010.8.31 - 2014아시아경기 회 지원4 4

5 이하 39

기능직 1 2010.8.31 - 2014아시아경기 회 지원



신․구 조문 비표

행 개 정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 역시에 두는

지방공무원(이하 “지방공무원”이라

한다) 정원의 총수는 6,201명으로

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～ 3. (생 략)

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94명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 6,203명 ------

-------------.

1. ～ 3. ( 행과 같음)

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96명


